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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O법 통합고시 제9-2조제2항제1-6호에 관련한[별표 9-1,2,3,4,5,6]

[별표 9-1] 연구시설의 설치․운영기준(제9-2조제2항제1호관련)

[별표 9-2]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(제9-2조 제2항제2호관련)

[별표 9-3] 동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(제9-2조제2항제3호관련)

[별표 9-4] 식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(제9-2조제2항제4호관련)

[별표 9-5] 곤충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(제9-2조제2항제5호관련)

[별표 9-6] 어류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(제9-2조제2항제6호관련)

[별표 9-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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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 안전 2등급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

연구활동종사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생물안전 교육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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